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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효율적 연구 환경 조성

1) 부처별 규정 정비 지속 및 현장교육 확산

2) 종이없는 연구환경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면제 명확화

3) 학생인건비 제도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

4) 간접비 관리체계 개선

2. 개방형 연구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
1)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제도 마련

2) 국제공동연구 수행 영리기관의 연구비 부담 기준 개선

3) 국제공동연구 동시수행 과제 수 적용 기준 완화

3. 연구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화

1) 국외 수혜정보 관리체계 구축

2) 보안과제 분류 기준 구체화 및 인센티브 확대

3) 연구보안 현장 가이드라인 및 해외사례집 마련

4. 연구현장 부담 완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

1) 연구개발기관의 파견비 사용 인정범위 확대

2)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제도 폐지

3) 환경변화에 대응한 특별평가 활용 지원

4) 연구성과 부분공개 제도 신설









* 예시) 대학 행정실 인력 인건비 인정 금액 = 행정실 전체 인건비 X
연구수익

연구수익+교육수익

→ 개선 행정실 직원 개인별 인건비 X 개인별 업무분장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비중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국가 지원현황*
수혜내용

(과제명)

역할

(책임//참여)

지원출처

(기관명)
주요수행처 지원기간 지원금액 (수혜)M/M

국가과제

관련성

책임자

정보

¡ ¡ ¡ ¡ ¡

¡ ¡ ¡ ¡ ¡ ¡ ¡ ¡

¡ ¡ ¡ ¡ ¡ ¡ ¡ ¡ ¡

*신청중/수혜중/수혜예정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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